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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관공시사항

□ 기본사항

□ 신구조문대비표 

약관명
해당약관 조항

수정 전 수정 후

근질권설

정계약서

제3조 위험부담·면책조항

①설정자는 은행에 인도한 담보증서(통장)

가 불가항력·사변·재해 등 채권자의 책임없

는 사유로 말미암아 분실·손실 또는 멸실

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곧 그

에 대신할 증서(통장)를 제출하기로 합니

다.

➁담보증서(통장)·담보물수령증(통장) 등의 

증서상의 인영·서명을 설정자가 미리 신고

한 인감·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

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증서 

등과 인감·서명에 관하여 위조·변조·도용 

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손해

는 설정자가 부담하며, 설정자는 증서의 

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.

③담보목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, 설정자

는 그 증권에 관한 상환공고·제출공고 등

에 유의하고, 이들 공고가 있는 때에는 곧 

채권자에게 통지하며, 이 통지가 없었기 

때문에 채권자가 증권의 추심이나 기타의 

권리행사 또는 보전 절차를 밟지 아니한 

때에는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모두 설정자

가 부담합니다.

제3조 위험부담·면책조항

①설정자는 은행에 인도한 담보증서(통장)

가 불가항력·사변·재해 등 채권자의 고의나 

과실이 아닌 사유로 말미암아 분실·손실 

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

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(통장)를 제출하기

로 합니다.

➁담보증서(통장)·담보물수령증(통장) 등의 

증서상의 인영·서명을 설정자가 미리 신고

한 인감·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

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증서 

등과 인감·서명에 관하여 위조·변조·도용 

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은행의 고의 또는 

과실이 없는 한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설

정자가 부담하며, 설정자는 증서의 기재문

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.

③담보목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, 설정자

는 그 증권에 관한 상환공고·제출공고 등

에 유의하고, 이들 공고가 있는 때에는 곧 

채권자에게 통지하며, 이 통지가 없었기 

때문에 채권자가 증권의 추심이나 기타의 

권리행사 또는 보전 절차를 밟지 아니한 

때에는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(삭제) 설정

자가 부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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